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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

  이와 같은 국민여론  정부의 자동차세 련세제의 「취득․보유과세 완화, 이용

과세 강화」정책 방향과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 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

감안하여 고자동차에 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․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

하게 되었다. 

  2)  개정개요

  2001년 7월 1일부터 비 업용승용자동차에 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최 등록일

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%씩 체증경감하되,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%를 

경감하도록 하 다.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<표 1>과 같다.

<표 1>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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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 )  개정조문  해설

  ○자동차세 경감 - 법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

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표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승용

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㏄당 세액(80원～220원)을 곱하여 당해 자동차가 1년간 

납부해야할 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. 

  비 업용 고승용자동차에 하여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해서는 연

세액 계산을 새차와 달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

음과 같이 새로 신설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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